
시험증명서의 보관기간

■ 주요 개정 사항 요약

관련 규칙 시행 일정

2편 재료 및 용접 2019년 7월 1일(이후 승인 신청되는 재료 및 용접) 시행사항

■ 주요 개정 사항

○ 개정 사유

제조자가 시험증명서를 보관하는 기간을 규칙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

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임.

○ 개정 사항

제조자는 시험증명서의 식별, 관리 등을 고려하여 공급일로부터 10년 이상 시

험증명서를 보관해야 함을 명시함. 이는 제조물 책임법 제7조를 반영한 사항

임.

○ 영향 분석

ü 안전, 보안 또는 환경보호에 미치는 영향 및/또는 기여

: 해당 사항 없음.

ü 순치수 또는 총치수에 미치는 영향

: 해당 사항 없음.


